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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 선 고 2006. 6. 16. 

주       문

원심 결을 기하고,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.

이       유

  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‘ ’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(출

원번호 41-2001-23320호)의 ‘e-' 부분은 ‘ 자의, 인터넷의’ 등을 뜻하는 어단어로서 실

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리 사용되고 있고,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

비스업  ‘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,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’에 사용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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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‘e-' 부분이 그러한 의미로 쉽게 연상되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체 으

로 ‘인터넷을 이용하여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내지 건강상담업’ 등의 의미로 

인식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직감시킨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

건 출원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 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

등록거 사유가 있다.

    한편, 특허청 심사 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한 거 결정이유는 이 사건 출

원서비스표가 ‘이(치아)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’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서비

스업인 ‘병원체인 경 업, 병원업,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, 인터넷을 이용

한 건강상담업’에 사용할 경우 기술 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, 에서 본 이 

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 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유와 그 구체 인 내용에 있어서 

일치하지는 아니한다.  그러나 특허청 심사 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‘인터넷을 이

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,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’에 한 계에서도 기술  서비

스표라고 보았고, 원고도 특허심 원의 심 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‘e-' 부분

에서 ‘인터넷의’ 등의 의미가 우선 으로 느껴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체 으로 

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인식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어서, 거 이유의 구체 인 

내용에 있어서의 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

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새로운 거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   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  서비스표에 

해당하는 거 이유의 구체 인 내용을 와 같이 달리 보는 것이 새로운 거 이유가 

된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 련하여 ‘이(치아)를 편하게 

해주는 병원’ 등의 뜻을 직감시키는지 여부에 하여만 심리한 다음 그러한 뜻을 직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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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심결을 취소한 원심에는 상표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의견서를 

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새로운 거 이유에 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의 

결과에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    그러므로 원심 결을 기하고,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

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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